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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openspace(Gong-Gae-Gong-Ji)isanimportantpartoftheopen-spacesysteminanurbanenvironment.Though

partoftheprivatesector,ithasasignificantpublicfunctionasthereareasalwaysopentothefreeuseofeverycitizen

forrestandamenities.Afieldsurveyofthepublicopenspaceof71majorbuildingswascarriedouttoinvestigatethe

actualstateofpublicopenspacesinthecityofDaegu.Asaresultofthisinvestigation,severalpointofissueswerediscussed.

Indistributionby'Gu',newly-emergingsub-centersofDaegu-City,suchasBug-GuandDalseo-Guaswellasdowntown

areahavemanypublicopenspaces.Bytheusetypeofbuildings,retailbuildingssuchasshoppingcentersandSSMaccount

for36.6％,businessbuildings21.1％,andresidentialandcommercialcomplexes15.5％,respectively.Locationwise,the

frontareasaccountedforthegreatestamount(42.9％)with1insidearea(20％),and2inthefront/sidearea(20％),respectively.

Degreeofdivisionwas1spottype(45.7％),2divisiontype(35.7％).Themisuseofpublicopenspaceforprivateuse,

suchasshoppingandparkinglots,was26.6％.

Onthebasisandanalysisoftheactualstatus,6improvementdevicesforpublicopenspacesweresuggested:1)The

improvementofthelegalregulativesystem,2)theestablishmentofdesignguidelinesandstrengtheningofdeliberation,

3)administrativeandfinancialsupport,4)periodicsupervisionandguidance,5)installmentofsignsthatshowsthespace

isopenforusetoeverycitizen,and6)theparticipationofcitizensinmanagementofpublicopenspace.

KeyWords:UrbanOpenSpace,FieldSurvey,ImprovementDevices

국문 록

공개공지는 쾌 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해 조성하는공간으로,건축주가 리하는사유공간이지만 보행환경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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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행환경에 연결되는 오 스페이스로서보행의 편리,휴식,경 등 시민생활의 쾌 성을 제공하는 목 으로설치되

고,항상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공공공간이다.본 연구는 구 역시의 형건축물 71개소의 공개공지를 상으로

행법 규정과조성 리 등의 실태조사를실시하여,이에 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시의구별 공개공지는 부도심권인북구와달서구가 많이분포하 으며,건축물 용도유형별로는 매시설(36.6%),

업무시설(21.1%),주상복합(15.5%)등의 순으로 많았다.공개공지의 치는 1개소 면형(42.9%)이 가장 많았으며,1개소

측면형(20%) 2개소 면/측면형(20%)의 빈도가높았다.공개공지의 분할 여부는1개집 형이 45.7%,2곳 분할형35.7%

등으로 높았으나, 행규정에는맞지 않는 3곳분리형(10%) 4곳 분리형(8.5%)등이나타났다.특히타 용도로 용되고

있는경우도28.6%로높게나타나문제 으로 부각되었으며,건축법시행령에명시된표지 이설치된곳은5.7%에지나지

않았다. 문가 패 장평가 결과,우수 그룹으로는 구문화방송,삼성 융 라자,이마트반야월 ,홈 러스칠성

등이 근성과공공성 기능성등에서우수한것으로나타났고,불량한그룹은 업장소로혹은주차장으로불법 용되

고 있는 더락,서문시장 롯데마트,유통단지 기재료 ,네오시티 라자,알리앙스 식장,GS 라자호텔 등이었다.

구시공개공지의개선방안은,1)공개공지 련 제도 개선,2)공개공지조성모델설정과 심의 강화,3)행․재정

지원방안구축,4)주기 지도 검 계도,5)시민쉼터임을알리는 표지 설치,6)시민의공개공지 리참여 등으로

제안되었다.

주제어:도심 오 스페이스, 장조사 평가,개선방안

Ⅰ.서론

도시의 건물들이 고층화․ 형화 되는 추세에 따라 도

시공간은 건축물들에 의해 더욱 고 도화 되고 있다.이로 인

해상 으로시민들이활동하고교류할수있는커뮤니티공

간으로서의 외부공간은 건물의 과 화에 반비례하며

어들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도시공간의 무분별한 과 화를

억제하기 하여 건축법(제43조)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

게이용하고휴식을취할수있는공개공지를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개공지는 사유지에 조

성되는 오 스페이스로서 항시 일반에게 개방된 외부공간으로

보행환경의 일부 는 보행환경에 연결되어, 크리에이션 활

동,휴식,경 ,보행의편리등시민생활에쾌 성(amenity)을

제공하는 목 으로 이용되는(최희원 등,2002)공공성이 강한

도시의 요한 열린 공간이다.

1991년부터 도입된 공개공지 제도는 그동안 으로 부

족했던 도심 외부공간의 양 확보에는 어느 정도 기여해 왔

으나,용 률과 높이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 에 한 가이드

라인의 실효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탓에 인센티 를 통한 편

익을 비용의 부담보다 크게 얻기가 어렵고(최막 과 황규 ,

2002),단지 건축허가의 요건 법 강제사항으로만 인식되

는 등의 근본 인 문제(정평란,2004)가 있다.따라서 실제로

많은 공개공지가 ‘버려진 공간’으로 실질 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형식 으로 조성된 공개공지는 주차장, 업장

소,가건물 등 다른 사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리가 부

실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기도 하다.최근

주상복합아 트 단지에 조성되는 공개공지는 설계 당시부터

외부인의이용이불가능하도록조성하여,일반시민을 한공

개공지 본래의 기능을 못하게 하고 있는 사례(최열 등,2005)

도 있다.

공개공지는 비록 사유지에 조성․ 리되지만,오 스페이스

가 부족한 도심 환경에서 일반시민들이 용이하게 가까운 공개

공지를 소공원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기능 인

측면에서 그 요성이크게부각된다.특히 구시의 경우에는

분지인 지형 여건상 공개공지들이 도심 녹지로서 도심부의 열

섬을타 하는효과도커서공개공지의도심환경개선기능(조

우 등,2003) 한 매우 요하다.그러나 구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개공지의 조성 리 실태 악 등 기 인 조

사 분석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본연구는다음과같은목 으로진

행되었다. 구 역시의공개공지를 상으로 재까지의조성

과 리 상태 활용성 등의 분석을 해 조사원들의 실태조

사를실시하고,아울러 문가패 의 장평가를통해‘우량한

(best)’공개공지와 ‘불량한(worst)’공개공지의 특성을 추출해

내고,조사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 들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이론 고찰

1.공개공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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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공개공지는 사유지 안에 ‘시민의 보행,휴식 등을

해조성한상시개방된장소’이다.연면 의합계가5,000m
2
이

상인건축물은건축법 건축조례에정해진일정면 이상의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건축물에는

용 률,높이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 가 부여된다.

건축법제43조에는공개공지에 해,“지역의환경을쾌 하

게 조성하기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

물은일반이사용할수있도록 통령령으로정하는기 에따

라소규모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공지,공터) 는공개공간

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공개공지 확보제도

의목 은“도시민에게소공원과같은휴식공간을제공하여도

시민의정서 편의를제공”하려는데있다(건설부,1992:51).

김정 과 우동주(2005)는 공개공지를 “단순히 휴식을 한 시

설뿐만 아니라 보행로,보행자들에게쾌 하고 안락함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포함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 공간”이라고 정의하 다.

공개공지와유사한개념의공간으로‘공공공지’가있다.공공

공지는 도시계획 시설 도시내 주요 시설물 는 환경의 보

호,경 유지,재해 책,보행자의통행과시민의일시 휴양

공간 확보를 해 설치하는 도시공간시설(도시계획시설기 에

한규칙제64조)로서,민간이 지의 일부를공공공지로조성

하는경우그소유권은기부채납을통해공공에귀속된다(최막

과 황규 ,2002)는 이 사유권을 유지하는 공개공지와 다

른 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공지의 개념을 ‘쾌 한 도시환경의 조성

을 해 조성하는공간으로,건축주가소유하고 리하는 사유

공간이지만,보행환경의 일부 는 보행환경에 연결되는 오

스페이스로서보행의편리,휴식,경 등시민생활의쾌 성을

제공하는 목 으로 설치되고,24시간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

는 공공 공간’으로 정의하 다.

2.선행연구 동향

공개공지 련 연구는 1991년 개정 건축법에 공개공지 련

규정이신설된이후주로건축학분야에서90년 말부터본격

으로 이루어져 왔다. 련연구들은 공개공지의 설치기

규정 등계획 련 연구,공개공지의 공공성 공익 기능에

한 연구,조성실태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에

한 연구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주로 공개공지의 설치기

과 인센티 기 등 계획 련 이론 연구들이 다수를 이

루고 있다.

먼 공개공지의설치기 인센티 규정등의계획 련

연구들로는 이상호(1998)의 보행환경 개선을 한 공개공지

계획기법,유승호와이호진(1998)의 치별공개공지의설계방

향,김세용(1999)의 도시설계지구 공개공지 련 인센티 의

특성 분석,양민규와 장성 (1999)의 공개공지 유형화,김선태

와 양우 (2000)의 간 역 특성 분석과 활성화 계획방향

제안,김주석등(2002)의공개공지설치기 연구,최막 과황

규 (2002)의인센티 기 의실효성,정평란(2004)의성남시

61개 건물을 상으로 한 설치규모 기 개선방안,김정 과

우동주(2005)의 인센티 제도 개선을 한 문가 의식조사,

김지 과 윤재옥(2005)의 친환경 공개공지 조성 기법,김문일

(2008)의 건축법상 공개공지 확보를 한 규정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에 련된 연구들로는정석(1994)의 건축

외부공간의 공공성 분석 연구를 필두로,김세용(2002)은 공개

공지의 공공성을쾌 성개념과 연계하여고찰하고 있으며,조

우 등(2003)은 인천시 공개공지의 도심 녹지기능 개선의

에서 공익 기능에 해 제시하 다.윤지혜와 김정곤(2005)

은실내공개공지의필요성을 공공성의 에서제기하 는데,

공개공지공공성의 단기 을 근성,개방성,연계성,쾌 성

등의 지표들로 제시하 다.정창구 등(2008)은 고층사무소 건

물 공개공지를 상으로 이들 공공성 지표별 이용자만족도를

조사 분석하 다.

본연구와 련성이큰유형인공개공지의조성실태 이용

분석을 통한 개선을 한 연구들로는 송경욱 등(1999)의 주

역시41개주요건물공개공지의특성과구성요소분석이있

는데,다수의사례를 상으로입지 특성을 유형화하고 주요

구성요소를분석했다는 에의의가있으나,건축물 리 장에

의거한조성조건을 주로분석한것이어서 리실태등 장

조사를 통한실태조사가이루어지지못한한계가있다.이종화

와최일(2001)은 주 역시10개건물공개공지의 황 이

용실태 분석에서 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체 인 분석을

행하 으나, 상 사례가 10개에 국한되어 보편 인 지역특성

을분석하지못했다는한계가있다.이와같은몇개건물을

상으로 한 부분 실태분석 연구는 민수 과 이겸환(2005)의

서울 강남 테헤란로 10개 건물 공개공지에 한 조사와 최열

등(2005)의양산시를 상으로한7개건물공개공지조성실태

이용행태 분석등이 있다.이처럼 특정거리나 구역에 국한

된 공개공지를 상으로 한 실태분석 연구들이 부분이어서,

아직까지 특정 도시의 공개공지 반에 한 장 실태조사를

통한 황 분석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특히 구

시의 경우에는 부분 인 실태조사 분석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3. 행 법규체계

행 건축법 시행령 제27조2항에서는 공개공지의 설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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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연면 의합계가5천m2이상인문화 집회시설,종교

시설, 매시설,운수시설,업무시설 숙박시설 다 이 이

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

며,공개공지의 면 은 지면 의 10/100이하의범 에서건

축조례로정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한 공개공지설치에 따른

용 율,높이기 완화는 용 율의 1.2배 이하,높이기 의 1.2

배 이하의 범 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7월 기 행 건축법시행령과 주요도시별 건축조례

에나타난법규기 황을보면표1과 같이 정리된다
1)
.먼

상건축물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시행령에서 정한 상들에

추가하여 별도로 조례로 정하는 상건축물을 의료,운동,

락,종교,운수,장례식장을 지정하여 다양한 상을 포함하고

있으며,부산시에서는의료(종합병원)만을추가로지정하는반

면, 구시에서는의료,운동, 락시설등을추가하고있어서

울시를 따라 가고 있는 형국이다. 구시의 경우,추후 서울시

처럼 장례식장 등의 다 이용 건물들이 포함되도록 강화될 필

요가 있다.

항목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 부산 역시 건축조례 제48조 구 역시 건축조례 제34조

상

건축물

연면 합계가 5,000m
2
이상의 다음

건축물(문화 집회,종교, 매,운

수,업무,숙박,기타 다 이용시설

로 조례가 정하는 시설)

연면 합계가 5,000m
2
이상의 다음

건축물(문화 집회, 매,업무,숙

박,의료,운동, 락,종교,운수,장

례식장)

연면 합계가 5,000m2이상의 다음

건축물(문화 집회,종교, 매,운

수,업무,숙박,의료(종합병원))

연면 합계가 5,000m2이상의 다음

건축물(문화 집회,종교, 매,

운수,업무,숙박,의료,운동, 락)

설치

면

지면 의 10% 이내에서 조례에

서 규정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

을 공개공지 등의 면 으로 할 수

있다.

연면 합계

5,000m
2
이상 1만m

2
: 지면 5%

1만m2이상 3만m2: 지면 7%

3만m
2
이상: 지면 10%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

축선 후퇴부분의 면 은 공개공지

등의 면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면 합계

5,000m
2
이상 1만m

2
: 지면 5%

1만m2이상 2만m2: 지면 8%

2만m
2
이상: 지면 10%

연면 합계

5,000m
2
이상 1만m

2
: 지면 5%

1만m
2
이상 3만m

2
: 지면 7%

3만m2이상: 지면 10%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 은 공개공지

등의 면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건축

기

의

완화

용 율
기 용 률의 1.2배 이하에서 조례

로 정함

1.용 률 완화

[1＋{공개공지등 면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면 ,의무 상이아닌 경

우 지면 의 5퍼센트)}/지면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55조

에따른용 률(개정2005.12.29,2009.

11.11)

1.완화할 수 있는 용 률=[1+(공

개공지등 면 ÷ 지면 )]×「부산

역시 도시계획 조례」제50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 률

1.법 제56조에 따른 용 률은 당해

지역에 용되는 용 률의 1.2배를

용한다.(개정 2009.3.10.)

높이

제한

기 높이기 의 1.2배 이하에서 조

례에 따른다.

2.건축물높이 제한 완화

[1＋{공개공지등 면 －(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 ,의무 상이 아닌 경

우 지면 의 5퍼센트)}/ 지면 ]

×법제60조에따른높이제한기 (신

설 2005.12.29)(개정 2009.11.11)

2.완화할 수 있는 높이=[1+(공개

공지등 면 ÷ 지면 )]×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

2.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당

해 건축물에 용되는 높이기 의

1.2배를 용한다.(개정 2009.3.10.)

부가

규정

3.제1호 제2호의 건축기 완화

용에있어 공개공지등의면 은 법

제42조에따른조경면 을제외한 면

으로 산정하며,피로티 구조로 구

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면 은 2분의

1만 산입한다.(개정2002.05.20,2005.

12.29,2007.05.29,2009.11.11)

각 호의 건축기 완화 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면 은법제42조에따

른 조경면 을 제외한 면 으로 산

정하며,완화하여 용할수 있는범

는100분의120을 과할 수없다.

3.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

축기 을 완화받고자 하는 자가 설

치한 공개공지 등의 면 을 산정함

에 있어 옥내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

(피로티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은 시

설면 의 2분의 1만 공개공지 등의

면 으로 산정한다.(개정 2007.6.

11.)(개정 2007.12.31.)

표 1. 행 건축법시행령 조례에 의한 공개공지 확보 완화 규정(2011년 7월 기 )

건물연면 규모에 따른 설치면 의 기 은 구시와 서울

시가 동일하게 지정하고 있으며,부산시의 경우에는 조 더

강화된 기 을 용하고 있다.반면 부산시에서는 시행령에서

지정한건축선후퇴부분의면 제외조항이따로없는상태이

다. 한 건축기 의 완화에 있어서는용 률의완화와높이제

한 규정의 완화 등으로 구분되는데,서울시와 부산시가 공히

실제 용되는 공개공지의 면 에 따른 완화기 을 산술식으

로 용하는데 비해 구시의경우에는 시행령의기 1.2배를

그 로 용하고 있어,최소기 치만 용하면 1.2배를 일률

으로 용받는불합리한측면을아직답습하고있어이에 한

개선이 요구된다. 한 부가규정으로 서울시와 구시에는 공

히옥내에필로티형태로설치된공개공지면 을2분의1만산

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서울시와 부산시가 공히 용하고

있는 건축법 42조에 의거한 조경면 을 제외하는 규정은 아직

구시에서는 용되지 않고 있다. 재 구 역시에서는 건

축조례에 조경면 제외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시행령에 하

여 조경면 과 합산되고 있는 바,공개공지의 근본 취지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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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이러한 조경면 제외 규정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이와 같은 규정의 불명확성과 재량형형태의불합리

성으로 인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실제로 합리 인 인센티 의

용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정평란,2004;최막

과황규 ,2002;김문일,2008)상태인데,이에 한각자치단

체 여건에 부합하는 법 규정의 합리 인 가이드라인 설정이

매우 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행 건축법시행령 서울,부산, 구 등 3개 도시

의공개공지설치의구체 인기 을살펴본결과다음과같이

정리될 수 있다.먼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공개공지에는 구

나이용할수있는시설임을알기쉽게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

는 ‘표지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데, 재 공개공지에는 이

를 이행하지 않는 곳이 아직 부분인 상태이다. 구시의 공

개공지설치기 은1. 근 이용에편리한장소에설치,2.1

개소최소면 은60m
2
이상,최소길이 폭은5m이상이며,2

개소이내로 설치,3.필로티구조일경우는 유효높이가 5m이

상이어야 하며,4.공개공지에는 조경․긴의자․ 고라․시계

탑․분수․미술장식품 등 다 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함 등으로 규정되고 있는데,이는 서울시에 비해 볼때

1개소 최소면 은 서울시의 경우(45m
2
이상)보다 더 크게,필

로티구조일 때최소높이6m보다는낮게 용되고 있는 상태

이다.

Ⅲ.연구 내용 방법

1.연구의 범

조사연구의시,공간 범 는지난13년간(1996～2009년)조

성된 구 역시 역의 공개공지 용 상 주요 건물 총 71

개건물들의 공개공지를 상으로하 다. 구시각구․군별

상 공개공지는 구 12곳,동구 7곳,서구 3곳,남구 5곳,북

구 19곳,수성구 8곳,달서구 16곳,달성군 1곳 등이었다.

조사기간은먼 조사 상건물의 악 선정을 한 비

자료 수집 분석은 2010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각 건물에 한 조사원들의 장답사를 통한 실태조사는 2010

년6월부터10월까지3개월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이를 통해

사 선정된 20여개소의 문가 패 장평가는 10월 23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2.연구의 내용 방법

1) 비자료 수집 분석

공개공지의 황의 비자료 수집 분석은 구시 행정정

보공개 청구를 통해 각 구/군으로부터 수집 확보된 건축물

리 장의 자료들의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주요분석내용으

로는 공개공지 설치 건축물명,건축물의 치, 지면 ,건축

물 연면 ,공개공지 면 ,공개공지 설치 치,설치시설의종

류 개수 등을 분석하 다.

2)공개공지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4인의 조사원들의 장답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실태조사는 지 내 공개공지의 치 악이 불가능한 1개소를

제외한70개소를 상으로실시되었으며,조사항목으로는공개

공지의 치 유형,공개공지의집 도(분할여부),설치시설

의 수 유지 리 정도,공개공지의 타용도( 업 등)활용

여부,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여부 등의 실태를 조

사 장에 기입하여 분석하 다.

3) 문가 패 장평가

문가패 평가의 상건물은 체 상공개공지실태조

사에서 악된 황을 바탕으로 4인의 조사원들에 의해 다수

추천된 상 그룹(Best)과 하 그룹(Worst)후보지 각 10개씩

체20개건물을선정하여,이들에 해 구경실련 환경문화

센터환경분야 문 원들로구성된7인의패 들의답사를통

해 장평가를 실시하 다.평가 지표는 선행연구들을 참조하

여2)최종 으로 5개 평가지표를 도출하 다.설정된 5개 평가

지표들은 근/연계성(공지의 치,보행/주차동선 연계 계,

인 로에서의 근성 등을 고려),개방/공공성(공지의 식별

성 가시성,시각 개방성등을고려),기능/편의성(공지

조경공간의집 도,편의시설의양과질등을고려),녹음/심미

성(녹음의 풍부도,조경 공간의 심미성 등을 고려)과 청결/

리성(시설물의 손,유지 리 정도와 청결성 등을 고려)

등이었다.각 지표는5 만 의 LikertType척도를 용하여

평가하 는데,평가 집단이 기 때문에 평가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해 Cronbach'sAlpha계수를 활용하여 신뢰도 검

증을 실시하 고,평가자별로 편향된 평가치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이기 해 각 지표별로 최 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5

개 반복값의 평균치를 구하 으며,각 평균치의 표 오차

표 편차를 함께 구하 다.이러한 평가 수를 합산한 지표별

체평균치를기 으로최종 인상 /하 그룹을선정하

다.

Ⅳ.결과 고찰

1. 구시 공개공지의 황

1) 구시 공개공지의 구/군별,면 별 황

구시의조사 상공개공지는 체 으로 71개 형건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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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당되었으며,평균 지면 은 15,862.1m2,공개공지의

체 면 합계는 104,194.7m
2
,건물 당 평균 공개공지 면 은

1,467.5m
2
로 각각 산출되었다.이는 건물 당 평균 지면 의

9.25%에해당하는면 이다.이는성남시의61개건물을 상으

로 한 기존연구(정평란,2004)에서 평균 지면 이 3,946.4m
2
,

체공개공지면 합계는17,053.6m
2
,건물당평균공개공지

면 은 279.6m2로 각각산출되어 평균공개공지율 6.13%로나

타난 것에 비하면 반 으로 훨씬 크게 나타난 것이다.구별

상건물수는북구가19개로가장많았으며,달서구(16개),

구(12개)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건물 당 평균 지면 과 공

개공지의면 은남구와북구 달서구의순으로넓게나타났

는데,남구의경우 규모 외부공간을가진 남 병원과 구

가톨릭 병원 등의 형병원들이 포함되어 넓게 산출되었다.

한 북구의 경우 부도심 신시가지로 개발된 칠곡지구가 포함

되어다수의 형건물이 상이 되었고,달서구의경우에도상

인지구와 곡지구 등 부도심 신시가지의 형건물이 다수 포

함된 것으로 사료된다(표 2참조).

71개 건물에 한 지면 과 공개공지 면 의 분포를 나타

낸 것이그림 1이다. 부분의건물들이 지면 10,000m2이

내에 분포하고있는 것을 볼수 있으며,뚜렷한 정비례 계를

구분
공개공지

건물수

평균

지면

(m
2
)

공개공지

면 합계

(m
2
)

건물 당

공개공지

평균면 (m
2
)

구 12 6,991.2 8,312.4 692.7

동구 7 7,519.9 5,275.1 753.6

서구 3 7,188.6 2,031.0 677.0

남구 5 59,075.4 19,547.5 3,909.5

북구 19 19,012.9 43,737.4 2,302.0

수성구 8 13,292.2 6,574.0 821.8

달서구 16 12,856.6 18,595.2 1,162.1

달성군 1 2,443.0 122.0 122.0

합계 71 15,862.1 104,194.7 1,467.5

표 2. 구시 구/군별 조사 상 공개공지 황

그림 1. 지면 과 공개공지 면 의 분포 황

그림 2.건축연면 과 공개공지 면 의 분포 황

보여주었다.회귀식을유도한결과Y(공개공지면 )=0.073X

( 지면 )+358.8(R2=0.893)으로 나타나 반 으로 공개공

지 면 은 지면 의 7% 정도의 비례 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는 71개 건물에 한 연면 과 공개공지 면 의 분포

를 나타낸 것이다.많은 건물들이 연면 50,000m
2
이하에 분

포하고 부분이 100,000m
2
이하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100,000m2를 상회하는 건물도 상당수 있어,법규규정에

기 이되고있는5000m
2
에서10,000m

2
,그리고30,000m

2
기

이 건물이 고층화․ 형화하고 있는 근래의 추세를 실 으

로 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단되는데,이는 성남시의

61개 건물의 선행연구(정평란,2O004)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이다.따라서 행 연면 기 의건물규모의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연면 에 한 공개공지면 의 회귀

식을유도한결과,Y(공개공지면 )=0.028X(건축연면 )+42.34

(R2=0.408)로 나타났으며, 지면 과의 계에 비해 훨씬 덜

뚜렷한 비례 계를 보여주고 있어 연면 은 단지 규모별 기

역할만 하고,실제공개공지 설치 면 은 지면 임을반 하

고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2) 구시 공개공지의 건물 용도유형별 황

구시의 조사 상 공개공지의 건물용도 유형별 황은 표

3과 같다. 구시의 공개공지의 용도유형별 황은 규모 할

인마트와쇼핑센터와같은 매시설이 체의36.6%를차지하

며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는 업무시설(21.1%) 주상복합

아 트(15.5%)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특히 근래

에 들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주상복합 아 트의 경우는 그 빈

도가 격히 높아지고 있지만,아직까지 조례 등의 규정에 의

해법 상건축물로지정되지않은상태이다. 한2003년개

정된 건축법에 의해 300세 이상의 주상복합 아 트의 경우,

공개공지에 한완화규정을 용받을수없게됨에따라공개

공지 설치가 의무규정으로만 용되고 있는(김정 과 우동주,

2005)실정이다.반면,조례에 명시된 락시설은 구시의 경

우한군데도없는상태 다.향후,각자치단체의조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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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화

집회
종교 매 운수 업무 숙박 의료 운동 락

주상

복합
계

구 2 1 3 1 5 12

동구 2 3 2 7

서구 3 3

남구 1 1 3 5

북구 1 11 1 1 1 1 3 19

수성구 2 3 1 2 8

달서구 2 1 6 4 1 1 1 16

달성군 1 1

계 5 1 26 1 15 4 6 2 0 11 71

빈도(%) 7.0 1.4 36.6 1.4 21.1 5.6 8.5 2.8 0 15.5 100

표 3. 구시 공개공지의 건물용도 유형별 황

건축물 조항에 주상복합 아 트를 포함시켜서, 재의 실태를

반 하는 구체 가이드라인 설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3. 구시 공개공지 실태조사 결과

구시 공개공지의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4이다.

조사 상 공개공지 71개 상건물 건축물 장 도면상 공개

공지의 치 확인이 불가능한 1개소(롯데백화 상인 )를 제

외한 70개소에 한 실태조사 결과이다.

1)공개공지의 치

공개공지의 치는공개공지의공공성을 좌우하는결정 인

지표가 된다. 근성과 개방성이 좋은 건물 면에 치한 공

개공지,즉 면형은 체의42.9%를차지하 다.한편,측면형

은 20%로그 다음으로 많은편이었다.이는 주시의 경우(송

경욱등,1999) 면형58.9%,정면/측면2개소형22% 측면

형 9.8%로 나타난 것보다 면형 비율이 낮고 측면형 비율은

높은것이었다.건축물안에 설치한 내부형(필로티형태 포함)

공개공지는모두6곳(8.6%)으로이 2곳은공개공지 체를,

4곳은 공개공지의 일부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 다. 구시

건축조례에서도2007년도 개정 후에는,공개공지의 치를일

반다 이도로에서 근 이용이편리한장소로명시되어있

어,향후 보다 극 으로 이용 근성과 공공성 측면을 강화

하는 해석과 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2)공개공지의 집 도(분할 여부)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치뿐만 아니라

얼마나 한 곳으로 집 되어 공원답게 조성되어 있는가하는 것

도 요하다.공개공지가 1곳으로 집 된 건물은 32군데로

체 상건물의 45.7%로 나타났고( 면 혹은 측면 1개소 형일

지라도 출입구나 동선 등으로 분리된 곳은 집 도 유형에서 2

구분 건물 수 빈도(%)

공개

공지의

치

1개소

면형 30 42.9

측면형 14 20.0

후면형 1 1.4

내부형 2 2.9

2개소

면/측면형 14 20.0

면/후면형 1 1.4

측면/후면형 1 1.4

면/내부형 3 4.3

3개소 이상
면/측면/후면형 3 4.3

면/측면/내부형 1 1.4

계 70 100.0

공개공지의

분할 여부

1곳 32 45.7

2곳 25 35.7

3곳 7 10.0

4곳 6 8.5

계 70 100.0

설치시설 유지

리 정도

설치시설 유지 58 82.9

설치시설 (일부)철거 12 17.1

계 70 100.0

공개공지의 타 용도

활용 여부

타 용도로 용 20 28.6

공개공지만으로 활용 50 71.4

계 70 100.0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여부

설치함 4 5.7

설치하지 않음 66 94.3

계 70 100.0

표 4. 구시 공개공지 실태조사 결과

곳으로 분류하 음),2곳으로 분리 조성된 건물이 35.7%로,이

들을 합산하면 81.4%로 나타났다.법 면 기 에만 충족하

기 해몇개로분할된자투리공간들을공개공지로합산하려

는 경향이있어왔다.이 게 3군데 이상으로분할해서설치(특

히 지 면 이 좁은 건물의 경우)하면 법 요건만을 충족시

키기 한 형식 공간,이용에 불리한 요식 공간이 될 수밖

에 없다.실태조사 결과3곳 이상으로분할한공개공지는 모두

13곳(18.5%)으로, 주시의1999년도자료의12.2%(송경욱 등,

1999)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이는 행 조례 규정(2개소 이내

로 제한(2007년 개정))에는 맞지 않는 상태이다.

3)공개공지 설치시설 유지 정도

구시건축조례에따르면,공개공지에는조경,긴의자, 고

라,시계탑,분수,미술장식품 등 다 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부분의 공개공지에는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제 로 유지되지 않고

건축주에 의해 철거된 공개공지도 일부 있는데,이 경우 부

분은 의도 인 다 에 한 이용 방해로 볼 수 있다.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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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시설물의 면 인 혹은일부라도 철거된 공개공지는12

개(17.1%)건물로 나타났다.향후 보다 극 인 유지 리에

한 검지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4)공개공지의 타용도 활용

공개공지는 시민의 휴식 등 공공 인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한다.상시 으로 주차장, 치장,혹은 상시 업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다.그런데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치

장, 업 공간 등으로 상시 용되고 있는 공개공지는 20개건

물(28.6%)에 달하 다.이러한 불법 용 실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 이므로,향후보다 극 인유지/ 리방안이강구되어

야 할 것이다.

5)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여부

시민의 공개공지 이용이 고,공개공지가 사 으로 용되

는 요한이유 의하나는 다수의시민이공개공지가시민

들을 한공공공간이라는 사실을모르기때문이기도하다.건

축법시행령에는 2009년 7월 이후,공개공지의 범 와 면

련시설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해당 공개공지의 주요 출입구

에표지 을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그런데실태조사결과,

시민의 쉼터임을 알려주는 표지 이 설치된 공개공지는 남구

지역의 4곳(5.7%)에 불과하 다.남구지역에 설치된 공개공지

표지 은남구청의 권고에 의해 설치된것으로보이는데,표지

의 형식,내용,재질이 획일 이고 다소 많은 비용을 들여야

건물명
근/연계성

Mean±S.D.

개방/공공성

Mean±S.D.

기능/편의성

Mean±S.D.

녹음/심미성

Mean±S.D.

청결/ 리성

Mean±S.D.
계 우량/불량 장/단

구 문화방송 4.80±0.45 4.80±0.45 4.50±0.54 4.50±0.54 4.25±0.50 22.85 우량
근성,개방성,심미성 양호

조경,편의시설 양호

이마트 반야월 4.80±0.45 5.00±0.00 4.20±0.45 4.20±0.45 4.40±0.55 22.60 우량
근성,개방성, 리성 양호

녹음 다소 부족

삼성 융 라자 4.80±0.45 4.80±0.45 4.25±0.50 4.20±0.45 4.20±0.45 22.25 우량
근성,개방성 양호

녹음 부족

홈 러스 칠성 4.40±0.55 4.40±0.55 3.40±0.55 3.40±0.55 3.80±045 19.40 우량
2곳으로 분할

재래 노후 조경시설

노보텔 시티센터 4.80±0.45 4.60±0.55 2.00±0.71 3.20±0.45 4.20±0.45 18.80 우량
근성,개방성 양호

조경,편의시설 부족

롯데 라자 4.80±0.45 4.80±0.45 1.60±0.55 2.60±0.55 4.60±0.55 18.40 우량
근성,개방성 양호

조경,편의시설 부족

유통단지 기재료 3.20±0.45 1.80±0.84 1.40±0.55 2.60±0.55 2.20±0.45 11.20 불량 물건 치장으로 상시 용

알리앙스 식장 3.20±0.45 1.20±0.45 1.20±0.45 1.80±0.45 2.60±0.55 10.00 불량 주차장으로 상시 용

더락 1.20±0.45 1.20±0.45 1.60±0.55 2.00±0.71 3.80±045 9.80 불량 업장소로 상시 용

서문시장 롯데마트 2.00±0.71 1.20±0.45 1.60±0.55 2.80±0.45 1.80±0.45 9.40 불량 업장소로 상시 용

네오시티 라자 1.40±0.55 1.20±0.45 1.20±0.45 1.40±0.55 2.40±0.55 7.60 불량 업장소로 상시 용

GS 라자 호텔 1.00±0.00 1.00±0.00 1.00±0.00 1.20±0.45 1.40±0.55 5.60 불량 출입문을 설치하여 근 차단

아 나 스포츠센터 1.00±0.00 1.20±0.45 1.00±0.00 1.00±0.00 1.00±0.00 5.20 불량 기 폭 미달 (이용불가)

표 5. 문가 패 장평가 결과

하는 문제 이 있다.향후,이들 공개공지 표지 에 한

한디자인과재질등의개발과 용등 보다 극 인 처방

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 문가 패 장 평가

구시 공개공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호하게 조

성, 리되거나,반 로 설치 리에 문제 을 드러내고 있

어 문가들의 심도 있는 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단되는

건물 각 10개씩 체 20개 건물을 선정하 다.성서경찰서,

구지방검찰청, 구지법서부지원, 경디자인센터 등의 공공건

물은 장평가에서 제외하고,주로 민간부문 건물들을 상으

로 한정하 다. 장평가는 7인으로 구성된 문가 패 들이

장방문하여,공개공지의 상태에 한 근/연계성,개방/

공공성,기능/편의성,녹음/심미성,청결/ 리성등5개지표별

평가(5 척도)와주 인 장/단 기술등을행하 다.이들

지표별평가치의신뢰도는Cronbach'sAlpha계수가0.913으로

높게나타났고,제거시계수가증가하는변수는없었다.각건

물별로 5개 지표별 평균치와 표 편차 합계치,우량/불량

여부,장단 등을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1)우량한(best)공개공지 그룹

장평가 결과,가장 우수한 공개공지를 조성, 리하고 있

는 건물들은 구문화방송,이마트반야월 ,삼성 융 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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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러스칠성 등 4개 건물들로 나타났다.

구문화방송(수성구범어동,1885.9m
2
)은주도로와 해있

는 지에 연 한 곳에 치하여 근성이 좋고,상시 개방되

고 있는 공개공지이다.1곳에 설치되어 집 도도 높다.풍부한

녹음과 주제가있는 녹지와 시민의 이용시설인 벤치를 갖추고,

분수,실개천,조형물등을설치하여공간의경 미와쾌 함을

더하고 있다.이마트반야월 (동구 신서동,2,686.7m2)공개공

지의 경우, 로에 한 장형 공원 형태로 옥외주차장에 연

하여 조성되어 근성이 매우 좋고 상시 개방되어 있으며,

퍼골라와 벤치,앉음벽 등의 편의시설과 장식열주,환경조각,

분수,경 조명 등이 설치되어 경 미와 디자인성이 우수하나

녹음이다소부족한편이고, 리성도높게평가되었다.삼성

융 라자( 구 덕산동,620.0m2)도 주 도로에 해 있는 건축

물 면에 치하여 근성이 좋고,상시 개방되고 있는 공개

공지이다. 면 1곳에 설치되어 집 도와 공공성도 높다.식재

한나무의생장조건이열악하여조경이좋은편은아니지만그

늘이있는 벤치를 갖추고 있다.홈 러스칠성 (북구 칠성동 2

가,1271.6m
2
)은 2곳에 분할 설치되었으나,모두 주 도로와

해 있는 건물 면부에 치하고 있어 근성이 좋고 상시 개

방되고있는공개공지이다.벤치, 고라등편의시설이설치되

어 있으나,디자인 경 미와 리 상태가 재래 이고 노후

화 하여 상 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2)부분 개선이 필요한 공개공지 그룹

노보텔시티센터( 구문화동,868.15m2),롯데 라자( 구

사일동,632.42m
2
)등의 공개공지는 도로와 해 있는 건물

면부에 치하여 근성과 개방성이 매우 좋고 상시 개방되

고있어공공성도좋으며도심지역이라이용수요도많은편이

다.그러나 조경시설과 벤치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

거나 부족하여 이용/편의성이 매우 불량한 편인데,이들 부분

만 보완하면 공개공지의 질과 이용도가 크게 개선되어 우량한

그룹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불량한(worst)공개공지 그룹

한편,불량한(worst)공개공지들의주된불량한사유로는상

시 인 업장소로의 용이가장많이나타났다. 행조례규

정에는 공개공지에서 일정기간(연간 60일)이내에서 지역주민

들을 한문화행사 활동등이벤트성 행사를할수있

도록규정하고 있다.일부 상업시설에서는이를악용하여 일정

기간 ,문화 행사가 아닌 상시 업장소로의 용으로

인하여 일반 공개공지의 공공 이용이 원천 으로 제한되

는문제 이있다.더락(구동성로,169.3m
2
),서문시장롯데마트

(서구 내당동,418.0m2),네오시티 라자(북구 태 동,258.8m2),

유통단지 기재료 (북구 산격동,1,016.5m
2
)등이 그러한 사

례이다.특히,GS 라자호텔의 경우에는 두 곳 한 곳에 불

법시설인 출입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상시 차단하고,

공개공지를 사 인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기도 했다.공개공지

에 한 건물 소유주들의 인식이 바 어야 하고, 할 자치단

체에서도 보다 극 이고 상시 으로 검과 계도가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Ⅴ.결론

본 연구는 구 역시의 공개공지를 상으로, 재의 조성

상태와 리 실태 활용성 등의 분석을 해 장 실태조사

를 실시하여실제 인 황을 악하고자하 다. 한이러한

황분석 자료를 토 로 구시 형건축물 공개공지의 문제

에 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 다.주요결과는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조사 상 공개공지는 71개 형건물들이 해당되었으

며,평균 지면 은 15,862.1m
2
로,공개공지의 체면 합계

는 104,194.7m
2
로,건물 당 평균 공개공지 면 은 1467.5m

2
로

각각산출되었다.이는건물당평균 지면 의9.25%에해당

하는 면 이다.구별 상 건물 수는 북구가 19개로 가장 많았

으며,달서구(16개), 구(12개)등의순으로나타났다.공개공

지의 용도유형별 황은 규모 할인마트와 쇼핑센터와 같은

매시설이 체의 36.6%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는 업무

시설(21.1%) 주상복합 아 트(15.5%)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나타났다.특히 근래에는새로이주상복합아 트의 건립

이 격히 증가하고 있지만,아직까지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

법 상건축물로지정되지않은상태여서이부분에 한보

완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장실태조사결과공개공지의 치는 면형이42.9%

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측면형 20% 등이었다.집

도(분할여부)는법 기 에부합하는2곳이내로설치한건

물이 체의 81.4%로 나타났고,3곳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도

18.5%로 나타났다.그리고 시설물의 면 혹은 일부가 철거

된 공개공지는 17.1%로 나타났으며,주차장이나 업 공간 등

으로 상시 불법 용되고 있는 공개공지도 28.6%에 달하여

높은 빈도를 보 다.이들은 모두 행 건축법 조례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 개선이 필요하다. 한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쉼터임을 알려주는 표지 이 설치

된 공개공지는 남구지역의 4곳(5.7%)에 불과하 다.

셋째, 문가 패 의 장평가 결과,가장 우수한 공개공지

를 조성, 리하고 있는 건물들은 구문화방송,이마트반야월

,삼성 융 라자,홈 러스칠성 등4개건물들로나타났다.

부분 개선이 필요한 건물은 노보텔시티센터와 롯데 라자

등으로, 한 가장 불량한 그룹으로 더락,서문시장 롯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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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시티 라자,유통단지 기재료 등이 선정되었는데,이

들은 상시 인 업장소 등으로의 불법 용이 주된 문제 이

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시 공개공지의 황과 문제 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6개 항목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다.1)공개공지 설치 강화를 한 제도 개선,2)공개공지 조

성모델 설정과공개공지 심의 강화,3)사 용 방지를 한

검 계도 강화,4)공개공지가 시민의 쉼터임을 알리는표

지 설치,5)공개공지 개선을 한 행정 ,재정 지원,6)

공개공지 모니터링 시민참여 등이 그것들이다.

향후,이러한 공개공지들의 도심부 오 스페이스로서의 공

공성 공익 기능의 향상을 해서는,주요 공개공지들을

상으로 한 이용실태 이용만족도 분석 등 이용 측면에 있

어서의 황분석등보다구체 인계획/설계 리의가이

드라인 설정 등의 부가 인 노력이 필요하다.이를 해서는

건축 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 공원녹지 조성

을 한 조경 분야 문가들의 동 연구와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

주 1.공개공지에 한 행 법규와 각 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분석은 국가법

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11년 7월 기 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건축법시행령 서울특별시,부산 역시, 구 역시 등 각

자치단체의 건축조례 등의 자료를 근거로 연구자가 재구성하 음.

주 2.선행 연구들에서 김세용과 양동양(1997)은 근성,개방성,편리성,심

미성 등 4개 지표,김세용(2002)은 근성,편리성,개방성,심미성,

리성 등 5개 지표,최희원 외(2002)는 식별성, 근성,편리성,심미성

등 4개 지표,윤지혜와 김정곤(2005)은 근성,개방성,연계성,쾌 성

등 4개 지표 ,정창구 등(2008)은 식별성, 근성,편리성,다양성,연계

성,개방성,심미성, 리성 등 8개 지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본 연구

에서는 이들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최종 으로 5개 지표를 설정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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